
<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 >

§ 정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하여 국민 및 체류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, 세계
보건기구(WHO)가 경고하는 2차 대유행을 대비하고자 2020. 6. 1.부로 재입국 허가제 및 재입국 시 
진단서 제출 제도를 시행합니다.

§ 코로나19에 맞서 국민 및 체류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
하여 주시기 바라며,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재입국허가 신청 (재입국허가 없이 출국 시 외국인등록 말소)

 ❍ 대상 : 등록외국인 중 ’20. 6. 1.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사람

  ※ 단, 아래 ⓐ, ⓑ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 가능

   ⓐ 외교(A-1), 공무(A-2), 협정(A-3) 및 재외동포(F-4) 체류자격 소지자

   ⓑ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

 ❍ 신청 : 공항만을 포함한 전국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, 출장소)

   ※ 6월 한 달간은, 체류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, 출장소)에서 방문예약 없이 신청 가능

   ※ 공항만에서는 출국 당일에도 사전 예약 없이 신청 가능

 ❍ 제출서류 : 여권, 외국인등록증, 허가 신청서, 재입국시 진단서 소지·제출 동의서, 사유서 

   ※ 기업·취재·학술목적 출장 특례자는 출장목적 소명서류 제출 시 ｢진단면제서｣ 발급

□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·제출 의무 (진단서 미소지자 탑승·입국불허)

 ❍ 대상 :‘20. 6. 1. 이후 재입국허가 받고 출국한 후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

  ※ 단, 아래 ⓐ, ⓑ, ⓒ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단서를 소지·제출할 필요가 없음

   ⓐ 외교(A-1), 공무(A-2), 협정(A-3), 재외동포(F-4) 자격 소지자, ⓑ 공관 발급 ｢격리면제서｣ 소지자

   ⓒ 기업·취재·학술목적 출장자로서 ｢진단면제서｣ 소지자

 ❍ 의무사항 : 현지 출발일 전 2일(휴일 제외) 이내 (단, 부득이한 경우 3일(휴일 제외) 이내) 

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탑승 시 제시하고 입국심사 시 제출하여야 함

 < 진단서 관련 유의 사항 >
§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 진단서 제출 원칙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

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에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 및 번역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가능
(번역 공증 불필요)

§ 발열, 기침, 오한, 두통, 호흡곤란, 근육통, 폐렴 증상(X-ray 촬영 불요) 유무 및 검사일시, 
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(음성 판정(Test Negative) 여부가 반드시 기재될 필요는 없음)

   ※ ‘음성 판정’ 사실이 기재된 진단서도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함


